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도중에 소멸되었더라도,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시점까지의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
효인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C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병원 소속 행정사무국장입니다.  피고는 2021. 7.경 C병원의 경영 및 행정에 관한

감사에 착수하여 2023. 7.경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피고는 감사 진행에 대한 방해를 막고자 원고에 대해 2021. 5. 26.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감사가 종료된 후인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대기발령 처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기발령 처

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주된 목적이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인데 감사가 종료되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

은 부당하다고 보아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감사 종료 이후의 대기발령이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

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대기발령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점을 전후로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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